
IV . 保 險會 社 의 對 應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빅뱅은 금융시장의 재편, 시장원리적용과 자기책임

원칙의 기본이념하에 보험산업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의 각각의 고유업무를 제외

하고 금융시장의 경쟁촉진과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조치

가 완성되고 금융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보험사간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표 18> 참조).

<표 18> 일본 보험산업의 격차 추이(수입보험료기준)

(단위 :%)

구분 1951 1956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3

생
명
보
험

상위 1개사 22.5 19.5 18.8 20.4 20.6 21.4 21.1 20.8 18.8 19.0
3개사 43.6 43.2 43.1 46.0 46.0 45.3 46.0 49.0 44.5 44.2
5개사 57.4 59.0 61.5 62.7 62.3 60.9 61.4 64.2 59.5 59.0

허핀달지수 0.099 0.094 0.097 0.103 0.104 0.103 0.103 0.107 0.094 0.093

손
해
보
험

상위 1개사 14.2 16.0 17.0 16.2 15.7 15.8 18.1 17.8 17.2 17.4
3개사 33.4 35.1 34.7 33.8 34.3 36.4 40.0 40.1 39.0 40.3
5개사 50.3 52.2 50.2 47.6 47.7 49.6 52.5 53.5 54.0 55.2

허핀달지수 0.075 0.084 0.082 0.078 0.075 0.080 0.088 0.089 0.086 0.088

자료 : 井口富夫, 『現代保險産業の 産業組織』, 東京:NTT出版, 1996, p .87, p .103

일본의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은 그간 오랜 기간에 걸친 규제나 행정지도에 의하

여 경쟁을 제한하고 업계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보험업계는

대장성의 규제를 받아오는 대신에 기득권익을 보호받고 효율이 나쁜 회사일지라도

도산한 예가 없는 이른바 護送船團方式에 의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전

후 최초로 1997년 4월 日産生命이 도산함으로써 그 법칙이 무너지게 되었다. 손해

보험회사의 경우 그간 대장성의 보호와 규제하에 주요종목인 화재, 자동차, 상해보

험분야에서 산정회의 협정요율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시장상황하에서는 시장메카니즘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또한 시장원

리가 발휘되지 못하는 만큼 행정의 재량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4년부터 시작된 미일보험합의와 금융개혁

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보험회사는 가격산출, 다른 금융

산업과 경쟁,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대변혁기에서 경영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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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本格的인 競爭時代에 대한 對應

가 . 價格競爭 側面

미일보험합의와 금융개혁의 추진으로 손해보험의 가격은 1998년 7월 1일부로 요

율산출단체가 사용하는 보험요율의 사용의무가 폐지됨과 동시에 요율산출단체는 순

율에 대한 권고요율만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미일 보험협상에 따라 1997년 1월에

취해진 제3분야에 대한 격변완화조치는 2001년에 해제함으로써 손해보험분야에 대

하여 완전자유화된다. 따라서 손해보험사들은 산정회요율적용종목인 자동차보험, 화

재보험 등에 대한 보험요율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자유화에 의해 손해보험 각

사는 연령, 지역, 성별, 차량용도 등 계약자의 위험도와 보험목적물의 위험도에 따

른 각기 다른 요율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요율자유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자동차보험이다. 대형손해보험회사의 시

산에 따르면 우량운전자가 많은 30세 이상은 보험료가 10%정도 낮아졌고, 사고율이

높은 18세 이상의 보험료는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격차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보험료의 격차는 2.3배나 되었다38).

보험회사들은 요율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저비

용지출을 통한 경쟁을 위해 중소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업무제휴나 합병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요율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

로서는 대리점비용39)을 절감할 수 있는 통신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험료 자유화이후에 국내대리점과의 관계가 별로 없던

외국보험회사들이 통신판매를 급증시켰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본내의 대형생보

사의 자회사나 외국보험회사가 통신판매40)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화가

선행된 영국에서는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 보험료는 10년간 수위를 지키고 있다. 이

에 따라 일본보험시장에서도 시장원리에 부합한 보험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것으

로 보인다.

38) 지역별 요율차등을 보면, 관서지방은 현행보다 30-40%높아진 것에 비해 동경지방은 30%정도 낮아

졌다.
39) 대리점비용을 절감하면 보험료를 20%-30%정도 인하가 가능하다.
40) 생보업계 최초로 오릭스생명보험이 1997년 9월에 오릭스다이렉트보험(정기, 종신, 일시납양노보

험) 을 낮은 가격으로 통신판매을 하였다. 1998년 5월 2일부터는 소니생명보험회사가 교육보험(學
資保險)을 통신판매하기로 했다. 통신판매되는 교육보험은 동일한 담보조건인 우체국 간이보험의

교육보험과 비교해 보험료가 최대 13%나 저렴하다. http :/ / www .yomiuri.co.jp / newsj/ ib30i3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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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판매채널의 변화에 의한 요율자유화 대응책이외의 방안으로는 은행의

창구판매를 들 수 있다. 은행의 창구판매는 은행권이나 신용금고 등의 관련기관들

도 환영하는 추세이다.

나 . 銀行과의 競爭側 面

은행에서 보험상품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미국에 비교하여 일본

보험산업의 진전될 방향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은행관련 자유화를 시작한 것은 1971년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보험을

둘러싼 자유화도 보조를 맞추어 순차적으로 추진되었다. 실제로는 은행이 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험자회사나 지주회사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

은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으며 은행에서 보험상품의 창구판매도 제약을 두고 있지

는 않다. 이에 따라 영국의 4대은행들은 생보자회사를 설립하여 생보산업에 진출하

였다. 1982년에 로이드은행은 자회사로 블랙호스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88

년에는 이 자회사가 기존 중견생보사인 아이비라이프를 흡수합병하여 새로운 로이

드아이비라이프를 탄생시켰다. 또한 손해보험업에 은행의 진입은 Royal Bank of

Scotland가 Direct Line사를 설립하여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텔레마케팅하여 경이적

인 실적을 거수한 바 있다. 한편 보험회사가 은행에 참여한 예로는 1995년에

Scottish Wides사가 은행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 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보험

모집인채널을 이용하여 예금을 유치하기도 하며 만기보험금을 은행자회사에 예치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보험감독과 규제가 주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은행의 보험업에 대한 진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독립대

리점협회(IIAA : Independant Insurance Agents of America)가 매우 강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IIAA는 은행의 창구판매에 의한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은 보험대리

점의 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자체의 경영활동이 은행에 주도되

어 보험회사의 경영도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은행측은 보험

시장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계약자의 니드에 폭넓게 부응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

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은행의 보험업 참여를 인정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예에서 보면 은행의 보험업 참여는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완전하게 자립할 수 없는 보험회사로서는 은행의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판매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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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은행의 막대한 점포망과 직원을 활용하여 판매비용을 절감하여 저비용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은행의 창구판매는 캐나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모

든 보험상품을 은행의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신용보험, 연금 등의

일부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나 Small Town Clause에 의거해 인구 5천명 이하인 도시

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은행의 보험상품창구판매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도시은행 등 유력은행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는 중소 생명보험회사는

은행과 대립보다는 협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은행의 창구판매가 정착된 후에는 기존 모집채널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생명보험 모집인과 손해보험대리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財務健全性 强化를 위한 多樣한 方法 講究

일본에서 보험산업에 규제나 감독은 50년간 엄격한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6년에 많은 규제완화가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금융개혁조치로 더 많은 부분

의 규제완화가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은 재무건전성규제와 계약자보호조치는 강화된다는 점이다. 실지로 1996년

보험업법 개정시 계약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으나 일산생명의 파산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신용이 크게 실추되게 되었다. 일산생명의 파산으로 인해 야기되

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사가 보고하는 지급여력현황을 공개하고, 이 비율에

따른 조기시정조치제도가 1999년 4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보험사 파산시 지

원한도가 2,000억엔인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4,000억엔으로 증액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또한 보험계약자보호기구(지불보증제도)가 1998년 12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가격자유화의 진행과 금융기관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더 나

아가 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됨으로 재무건전성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재무건전성이 다소 취약한 생명보험회사(<표 19> 참조)를 중심으로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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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추정치( 1996년 3월 결산)

(단위: % )

회사명
지급여력

회사명
지급여력

비율 1 비율 2 비율 3 비율 1 비율 2 비율 3

日本 1,281 322 128 大同 1,167 425 254

第一 1,011 310 124 東邦 335 96 23

住友 705 298 109 日本團體 353 147 77

明治 1,227 288 136 富國 1,293 324 132

朝日 796 238 90 第百 489 171 86

三井 616 236 77 日産 139 84 34

安田 925 318 169 東京 714 136 75

千代田 394 115 59 平和 1,137 204 97

太陽 1,403 399 188 大和 1,907 173 82

協榮 466 209 88 大正 293 90 28

주 : 1) 지급여력 비율 1은 보험업법상 규정된 비율임.
2) 지급여력 비율 2는 비율 1의 항목에서 장래이익, 세금효과상당액, 주식 및 부동산의 미실현

이익 등 부외거래항목을 제외하고 구한 비율임.
3) 지급여력 비율 3은 비율 2의 항목에서 해약환급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구한

비율임.

최근 일본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자본금이나 기금의 증액, 후순위채권의 발행, 금융재보험계

약의 체결, 상호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검토, 외국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량한 신용등급을 받아 공표

하고 있다.

가 . 資本金·基金 의 增額

相互會社의 基金4 1)은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1995년까지는

각사 모두 창업시의 100만엔 이었으나, 1996년에 기금상각적립금이 最低 10億円으

로 인상되었다. 또한 보험사는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장환경 등 외부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확실한 자기자본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日本生命, 住友生命, 千代田生命, 東邦生命, 第百生命, 東京生命 등 6

41) 기금의 성격은 업법규정의 이자지급, 상환(상각)에 대한 제한 및 회사청산시의 후순위 등을 전제

로 資本的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금갹출자 입장에서는 기금은 金錢消費貸借契約에 기초

한 貸付債權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보험금지급능

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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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상호회사가 1997년에 기금을 증액하였다. 이들 6개회사는 1997년 7월 社員總大

會에서 基金增額을 확정하고 신규적립액을 모집하였는데, 기금총액은 회사규모에

비례하고 있다(<표 20> 참조).

<표 20>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기금증액 현황

회 사 명
신규

증액분
기금총액

(신규증액분 포함) 회 사 명
신규

증액분
기금총액

(신규증액분 포함)

日本生命 1,500억엔 3,000억엔 第百生命 190억엔 200억엔

住友生命 1,000억엔 2,200억엔 東京生命 140억엔 150억엔

千代田生命 500억엔 510억엔 東邦生命 100억엔 110억엔

자료: インシュアランス , 1997. 7. 17.

또한 第一生命은 社員總大會에서 창업 100주년(2002년)을 맞이하여 기금을 중심

으로 한 자기자본을 1조엔으로 확대할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1998년도에 1,500억엔

을 증액하여 합계 2,200억엔으로 높일 예정이다. 기금조달은 각사 가 금융기관을 중

심으로 모집하지만, 상각기간은 5년, 7년, 10년으로 나누어 매년 균등 또는 일괄 상

각하고, 이자는 모집시의 시장금리를 적용한다.

주식회사인 Sony생명은 자본금(220억엔)을 Sony주식회사의 신주할당방법으로 280억

엔 증액하여 총500억엔으로 확충하였다. 이로써 동사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중 자본금규

모가 최대인 회사가 되었다. Sony생명이 증자를 한 이유로는 ① 경영의 건전성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자기자본의 충실 ② 금융빅뱅에 의한 환경변화에 대비한 재산적

기반의 충실 ③ 장래 신규사업진출에 필요한 재산적 기반의 정비 등이다.

나 . 後順位債券의 發 行

대장성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後順位債券(후

순위특약부 또는 영구후순위특약부 차입금 및 후순위특약부 또는 영구후순위특약부

사채)의 발행을 인정하는 『保險會社의 後順位特約付 또는 永久後順位特約付 債務

의 取扱에 대해서』를 1997년 8월 1일 발표하였다. 이로써 보험회사는 차입자로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자금제공자가 자금조달

의 안정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非銀行金融機關(Nonbank)중 보험회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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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회사 및 母子회사간의 貸借는 제외된다. 『보험회사의 후순위특약부 채무의 취급

에 대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표 21> 보험회사 후순위특약부 차입금 및 채권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후순위

특 약

法律關係:
- 파산 등의 후순위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

이 일시 정지되고, 상위채권자가 전액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부채권

- 결과적으로 상위채권자를 우선시하게 됨.
上位債權者의 保護:

- 상위채권자에 불이익이 되는 변경, 후순위특약에 反하는 지급을 무효로 하는

것을 계약서상 명기함.

자 금

대여자

- 후순위특약부 또는 영구후순위특약부 차입금을 취급하는 경우의 자금대여자로

서는 자금조달의 안정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함.

기 간 -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함.

기한전

변 제

- 원칙적으로 불가

- 채무자의 옵션에 의한 상환에 대해서는 「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내

용을 계약서 등에 명기함.
- 또한 당국의 사전승인에 의해 기한전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조달금액, 조달

기간 등에서 기한전반환을 하는 후순위특약부채무와 동액, 동급이상의 후순위

특약부채무로 借換이 이루어짐으로써 기한전변제의 전후에 충분한 지급여력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함.

기 타

- 조달보험회사는 자금대여자 등에 대해서 우회융자 등 기타 자금의 원천이 되

는 자금의 대출을 하지 못함.
- 후순위특약부 또는 영구후순위특약채무의 수입, 과거분의 변경 또는 기한전 변

제를 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별지양식에 의해 사전에 당국에 신고함.
- 100%자회사가 후순위특약부 또는 영구후순위특약부사채을 발행하는 경우, 후

순위특약부 또는 영구후순위특약부차입금을 신고함과 동시에 후순위특약부 또

는 영구후순위특약부사채의 발행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

또한 대장성은 보험회사에 후순위채권의 발행이 인정됨에 따라 通達 「損害保險

會社의 業務運營에 대해서」의 제4의 4 「지급여력 기준」을 개정하였다. 지급여력

의 인정항목중 「기타 자본, 기금, 준비금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의 금액」에

① 실제적립금 중 全期질멜식 초과분 ② 상품유가증권매매손실충당금 ③ 외국손해

보험회사 등의 납입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 부채성조달수단(영구후순위채권),

기한부후순위채무(계약시 상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금액 항목을 추

가하였다. 부채성조달수단은 무담보, 후순위 변제, 손실보전에의 충당, 이자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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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기 인정, 상환되지 않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 지급여력비율의 향상을

위해 손해보험회사간 주식, 기타 자본조달수단의 의도적인 상호보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상호보유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여력액으로 부터

공제한다.

다 . 相互會社의 株式 會社로의 轉換

상호보험회사가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미국에서부터 이미 일고 있는데 대형 3개

사(프루덴셜, 뉴욕, 스탠다드)가 전환을 표명한 상태이다. 미국에서의 탈상호회사현

상은 자본력을 강화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 증권 등과 합병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상호회사가 대부분인 생보사들의 재무건

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식회사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대장성은 상호보험회사42)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

고 있으며, 1999년도 중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호

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조달이 용이하므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업무다각화를 기할 수 있으며 주주 및 시장기능에

의한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주식회사화 방안으로는 소액주주로 구성된 종

업원지주회사를 결성하여 대표자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시키는 방

법과 상호회사 산하에 주식회사를 두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상호지주회사방

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표 22>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상호회사 주식회사

보험회사 특유의 형태이며 계약자가
소유주

주주가 소유주

경영진에 대한 압력행사력이 낮으며
장기적인 안전경영이 용이

-보험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주 및 시장변동을 통해 보험사경영을 평가하므로
경영의 투명성제고가 용이

자본확충이 제한적 자본조달을 통한 유동성확보에 유리

타사와의 합병, 제휴 등이 불가
타업종으로의 신규진입 및 타사와의 합병, 제휴 등
이 용이

42) 일본보험회사중 상호회사는 43생보사중 15개사로 계약액은 90%이상이며, 63개 손보사중에서는 2
개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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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金融再保險의 活 用

대장성 은행국은 그간 금지해왔던 금융재보험(일본에서는 재무재보험으로 부르

고 있음)을 1997년에「재무재보험의 취급에 관한 기본사항」이라는 통달을 시달하

여 생명보험회사에 허용하였다. 이 통달에는 금융재보험의 정의, 금융재보험의 종

류, 출재수수료의 사용처, 금융재보험의 도입요건, 회계처리, 당국에 대한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금융재보험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금융재보험의 정의를 보면, 금융재보험은 원수회사가 보유하는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으로 당해보험계약에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출재보험수수료(초년도커미션)로서 미리 일정액을 수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리스크란 사차손익관련리스크, 비차손익관련리

스크, 이차손익 및 가격변동손익 관련리스크, 책임준비금관리스크를 말한다.

출재보험수수료는 출재보험계약에 관계되는 신계약비, 장래수익의 현재가치를 기

본으로 하여 수재회사와 원수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원수회사는 이

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책임준비금적립액의 증액을 하는데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보험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적기관(감독

당국)으로부터 재보험사업면허를 부여받은 보험회사중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

한 시행규칙(1973년 대장성령 제5호)」 제1조 제13호의 2에 규정된 지정신용등급기

관으로부터 AA 또는 Aa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금융재보험허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금융

재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계약자들에게 자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인상을 주어

신계약이 둔화되며 기존계약에 대한 해약이 증가되는 등의 나쁜 영향을 우려가 되

고, 또한 해약 등의 증가로 보험금지급이 증대하면 출재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원수

사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들어 금융재보험의 활용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금융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생명보험회사는 동방생명과 제백생명 2개사

가 있다. 다른 보험회사가 금융재보험을 기피하는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금융재

보험도입을 검토한 第百生命은 1998년 3월 31일에 일본 보험회사 최초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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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A(Reinsurance Company)와 금융재보험계약43)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東邦生命도

GE Capital과 자본제휴로 신설한 GE Capital Edison사와 금융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4. 보험회사의 구조조정 참조바람).

3. 綜合金融機關化에 對備

일본에서 금융업종간 상호진출은 1993년 4월에 시행된 金融制度改革法 에 의

거 은행(신용은행)과 증권회사간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입이 실시되었으며, 1996

년 4월의 新保險業法 에서는 자회사방식에 의한 손·생보간 상호진출이 허용되었

다(다만, 자회사방식에 의한 업무범위 제한).

보험회사가 은행, 신탁, 증권업무로 진출하는 것과 은행 등 신용은행, 증권회사가

보험업로 진출하는 것은 業種別 子會社方式으로 2001년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또한,

1998년 4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금융기관화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앞서 보험회사가 업무

다각화를 기하고자는 부분은 투신업무분야이다.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투자자문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과 제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금융개혁추진 이후인 1998년도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

다(<표 23> 참조).

투신업무에 대한 참여한 회사는 생보 4개사(일본, 제일, 명치, 안전)와 손보 3개

사(동해, 안전, 삼정)이며 진출방법으로는 기존 증권회사를 산하로 매수하여 진출하

거나 계열·자회사(투자자문 등을 합병)면허를 취득하여 진출한다. 최근에는 해외금

융기관과의 제휴하여 글로벌화를 기하고도 있다. 이와 같이 보험사가 투신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투신업무를 통하여 금융시장개척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투자신탁상품을 개발하여 자산운용업무의 확대를 기하고자 함이다.

명치생명의 경우는 독일의 드레스너은행과 일본내에서 공동으로 투자신탁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치생명투자자문회사와 드레스너RCM 투자자문회사를 1998년 3월에

합병(회사명 : 명치투자자문회사)하였다. 천대전생명은 1998년 5월부터 미국의 UAM

43) 금융재보험계약은 1990년에서 1997년사이에 체결된 종신보험계약과 1989년부터 1997년사이에 체

결된 종신보험의 정기보험특약에 대해 재보험금액 1000억엔으로 하고 사차손익, 비차손익, 이차

손익, 가격변동손익, 책임준비금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으로 하여 1998.3.3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금

융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インシュランス」,제3796호(1998.4.23), p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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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업무제휴를 하기로 했다. 업무제휴내용은 UAM(United Asset Management)사가

천대전생명의 보험대리점을 통해 자사의 기업성손보상품을 판매하고 아울러 천대전

생명에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재보험으로 전가하게 된다. 또한 UAM사는 第一勸業

銀行과도 소득보상을 포함한 주택론을 공동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UAM사는 외국계 손보사가 일본의 대형손보사 및 시중은행과 제휴한 최초의 예가

된다.

<표 23 > 일본 금융기관의 외국금융기관과의 제휴현황

년월 해당금융기관 외국제휴금융기관 제휴내용

1997년 4월 日本債券信用銀行 미국 Banker s Tru st
주식지분참여, 채권유동화등 공동
추진

1997년 6월 日本生命保險
미 국 P u t n a m

In vestm ent
금융상품 공동개발

1997년 7월 日本長期信用銀行 스위스은행(SBC)
주식지분참여, 증권 및 투자고문
분야에서 합병

1998년 2월 東邦生命保險 미국 GE Cap ital
합작회사 설립, 자금지원으로 통
한 재무건전성 제고

1998년 3월 明治生命保險 독일Dresdn er은행
계열투자고문회사를 7월에 합병,
투자신탁업무에도 참여예정

1998년 3월 第一生命保險 미국 Cap ital Grou p
상품공동개발, 자산운용업무도 연
대제휴

1998년 4월 千代田生命保險 미국 Unu m Co.
일본법인(Unu m Jap an Acciden t)
이 보험상품을 천대전생명의 대
리점을 통하여 판매

1998년 5월 東京海上保險 미국 UAM
투자신탁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제휴

자료 : 1998.4.17, 『일본경제신문』, 7면 및 기타자료에서 작성

최근에는 동경해상이 관련회사인 동경해상MC투자자문을 통하여 미국대형자산운

용회사인 UAM사와 업무제휴를 하여 투자신탁사업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경해상MC 투자자문회사는 이름을 동경해상Asset Management투자 로 변

경하고 투자신탁사업을 1998년 6월 중순에 개시할 예정이다. 제휴분야는 투신상품

의 판매 및 개발이며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확정갹출형연금(401K

plan)의 개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44).

44) http :/ / web.nikkei.co.jp / topic5/ tokushu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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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險會社의 構造調整45)

일본의 구조조정은 재무건전성이 약하고 상호회사가 많은 생명보험회사를 중심

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일본의 생명보험산업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가 붕괴되

면서 다음과 같은 構造的 問題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나친 低金利 환경에 따른 기

존에 판매한 高利率商品에서 逆마진 발생,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른 不良資産의 증

가, 엔화상승으로 海外投資(외화표시 투자)에서 계속적인 換差損 발생, 국내 주식의

하락으로 투자손실 발생, 전반적인 국내수요 침체로 인한 新契約實積의 부진과 解

約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보험회사 차원에서의 구조조정

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주로 회사내의 人力再配置, 조직개편을 통한 슬림화 등

事業費의 縮小 및 節減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경제붕괴의

영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속출하게 되

었고 보험회사로는 전후 최초로 日産生命46)이 파산하였다.

<표 24> 일본 생명보험의 퇴출현황( 1945년 이후)

보험회사명 퇴출시기 퇴출내용

日本敎育生命 48년 3월 계약을 大正生命에 포괄이전

縷生命 47년 5월 계약을 協營生命에 포괄이전

琉球生命 75년 8월 계약을 日本生命에 포괄이전

콤바인드 90년 9월 계약을 오리엔트에이원에 포괄이전

오마하 91년 6월 계약을 오릭스오마하에 포괄이전

日産生命 97년 10월 계약을 아오바생명에 포괄이전후 해산

자료 : 井口富夫, 『現代保險産業の 産業組織』, 東京 : NTT出版, 1996, p .82

그리고 일산생명의 파산과 다른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개인보험과 개인연금

보험에서 해약이 크게 늘어나 유동성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의 악

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빚고 있다(<표 25> 참조).

45) 보험개발원, 『보험동향』제4호, 1998.4.1, pp .102-104
46)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7년 4월25일에는 생보업계11위였던 日産生命이 파산하여 보험

계약자보호기금의 지원을 받아 1997년 6월 26일 아오바(あおば)生命保險(株)를 신설하여 1997년 10
월 1일에 계약의 포괄이전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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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상황(개인보험 ,개인연금보험)

(단위 : 건, %, 조엔)

기간
해약건수기준 해약금액기준

비고
건수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97.04 498.9 101.6 6.7 104.9 97.4.25 日産生命 破産

97.05 628.0 126.5 8.0 124.2
97.06 616.0 136.6 8.1 134.8
97.07 610.3 123.9 8.5 122.8
97.08 520.5 123.4 7.4 122.1
97.09 560.0 125.0 7.5 125.2
97.10 622.8 129.6 8.7 132.2
97.11 561.2 117.6 7.4 109.6 97.11.17 北海道 拓植銀行 破産

97.12 881.2 182.3 11.2 153.1 97.11.24 山一證券 自主廢業

주 : 위의 자료는 일산생명과 동방생명을 제외한 18개 생보사를 기준으로 한 것임.

따라서 일본 보험회사들은 규제완화와 자유화로의 이행되는 환경하에서 생존하

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변화는 외국금융기관

과의 제휴현상이다. 금융개혁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998년 중에 외국금융

기관과의 제휴한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일본판 빅뱅(Big Bang)에 대한 대응 제1호로서 외국금융기관과 제휴한 것은 동방

생명이다(<그림 8> 참조). 東邦生命은 GE Capital Service47)의 子會社인 GEFA와

1998년 4월부터 새로운 생명보험회사(GE Capital Edison 생명보험(주)48))를 설립하여

영업하는 것을 제휴하였다. 두 회사는 GE Capital Edison 생명보험(주)에 대한 議決

權을 동방생명이 약 10%, GEFA가 약 90% 행사하도록 약정하였다. 신계약 업무는

동방생명에서 분리ㆍ독립되어 營業權이 새로운 회사에 양도될 예정이며 동방생명은

현 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와 資産運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동방생명은 이

회사와 10년동안 30∼50% 共同保險式 再保險契約을 체결하여 새로운 보험회사 신

계약의 30∼50%를 매년 재보험으로 인수(受再)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총 900억엔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동방생명은 여기에서 획득되는 수익과 사업비 부담의 경감

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7) GE Capital은 미국 GE社의 100% 자회사로 총자산은 약 2,500억 달러이며 설비운영ㆍ관리, 전문금

융업, 특수보험 기타 소매금융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48) 새로운 보험회사의 自己資本 규모는 동방생명과 GEFA가 각각 720억엔씩 출자하여 1,440억엔 정도

로 예상되는데, 이는 資本金 약 360억엔, 法定準備金 약 360억엔, 後順位債 약 720억엔으로 구성되

었다. 이는 일본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중 최대의 자기자본 규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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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방생명의 제휴개요도

동방생명이 GE Capital과의 업무제휴를 체결한 목적은 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건전한 재무구조가 요구되는데, 제휴를 통해 支給餘力(solvency margin)을 향상

시키고, 責任準備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회사

의 신규계약 부분에서 장래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방

생명은 신계약업무에 관한 영업권 양도로 최대 700억엔의 대가를 받을 예정이며 金

融再保險을 이용하여 500억엔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예정이다. 결국 동방생명은

自己資本과 責任準備金의 增額을 통해 자산의 건전화와 내부유보의 충실화를 도모

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의 확립을 위해 업무제휴를 단행하였다.

두 번째 사례로는 금융지주회사 허용에 따라 미국 AIG그룹49)이 파산한 일산생명

의 계약을 포괄이전한 Aoba생명보험(주)50)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

고 있다. 일본 생보협회는 AIG가 Aoba 생보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조사의견서

를 접수받고 1998년 5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AIG의 예비조사를 수락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계보험회사로서는 최초로 일본의 생명보험사를 산하에 두게

된다. AIG사는 Aoba 생보사의 자산내용 및 보유계약에 대한 자료를 2개월 동안 구

49) AIG사는 130여개 국가에서 보험업, 투자자문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지주회사

로 일본에서는 AIU손보사, Alico Japan 생보사, 상해 및 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American Home Assurance를 산하에 두고 있다.
50) Aoba 생보의 총자산은 21,452억엔(US$ 170억), 종업원수는 455명이며, 업무는 계약자에 대한 보험

금지급 및 기존계약의 보험료 수납만을 담당하고 신규보험업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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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조사한 후 주식취득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며, 생명보험협회

는 AIG의 진의를 검토한후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IG가 Aoba 생

명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일산생명의 계약을 포괄이전하면서 예정이율을

업계 최저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역마진 발생우려

가 별로 없고 자산구성도 양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은 1998년도에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8년 4월 금융지주회사허용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제휴나

신규진입, 자본참여 등으로 통해 현저히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동방생명과 GE

Capital과의 제휴에 이어 아오바생명에 대한 AIG주식인수 등은 일본 보험산업 구조

조정의 서막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금융재보험을 통한 경영권 양도, 후순위채 발행

을 통한 자금차입, M&A 등의 조치를 통해 생보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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